
[별표 1] 시설 대관료 및 감면율 

 ○ 대관료(공연장, 다목적강당) 

시설명 위치 면적 대관료(회당)
평일 기타*

공 연 장 지하1층~1층 516.26㎡
(156평)

(오전) 400,000원 (오전) 540,000원
(오후) 500,000원 (오후) 600,000원
(야간) 550,000원 (야간) 720,000원

다 목 적 강 당 지하2층 402.21㎡
(121평)

(오전) 350,000원 (오전) 420,000원
(오후) 400,000원 (오후) 480,000원
(야간) 450,000원 (야간) 540,000원

 

 ☞ 기준시간 : 회당 4시간(1회(오전) 10:00~14:00 / 2회(오후) 14:00~18:00 / 3회(야간) 18:00~22:00
    * 기타 : 토요일 오후․야간(오전 제외), 일요일
　※ 대관 예약 시간 전·후 공간 청소 및 다음 행사 자리 배치 등을 위한 센터 준비 시간 최대 4시간 

반영
 ☞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대관하는 경우 퇴실 시간 기준으로 초과 시간당 기준액의 150% 적용
 
 ○ 대관료(문화센터, 문화교실, 대회의실, 세미나실, 분임토의실) 

시설명 위치 면적 대관료(1시간)
평일 주말 및 공휴일

문 화 센 터
1

지하2층
86㎡(26평) 50,000원 60,000원

2 112.4㎡(34평) 50,000원 60,000원

문 화 교 실
1

지하2층
41.88㎡(12평) 30,000원 36,000원

2 42.24㎡(12평) 30,000원 36,000원

대 회 의 실 3층 385.73㎡(116평) 120,000원 144,000원

세미나실
1

3층
83.27㎡(25평) 50,000원 60,000원

2 83.68㎡(25평) 50,000원 60,000원

분 임 토 의 실 3층 48.00㎡(14평) 30,000원 36,000원

 ☞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 적용
 ☞ 대관 예약 시간 기준: 준비, 행사, 철수 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
　※ 사전 준비 및 철수 시간 없음(대관 시작 시간 10분 전 입장 가능)



○ 장애인 단체인 행사 대관료 감면율

대  상 감면율

1.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(시설)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
50%

 2.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

3.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․행사인 경우 

  - 서울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공모사업 및 관련 서울시 지원사업

  - 장애인 개인, 사회복지기관 

30%



[별표 1] 서울시어울림플라자 이용료 부과 및 감면율 기준

구분 프로그램 단위
이용료

평일 주말 및 
공휴일

연 수 교 육

- 연수프로그램
- 장애유형별 /생애주기별 

교육

반일(4시간) 15,000원~50,000원

- 평일 
이용료의 
20% 가산

전일(8시간) 30,000원~100,000원

- 연수캠프
1박 2일(12시간) 150,000원

2박 3일(18시간) 225,000원

문화예술센
터
체 육 센 터

- 이벤트성 프로그램 당일 5,000원~50,000원 

- 상설 프로그램 1개월 40,000원~100,000원 

- 퍼스널 트레이닝 10회 360,000원

- 자유헬스 1개월 70,000원

수 영 장

- 장애 유형별 1:1 수영 1회 100,000원

- 수영교실(화,목,토)3회
1개월

80,000원

- 수영교실(수,금)2회 70,000원

- 자유수영
1개월 60,000원

1회(50분 기준) 5,000원

연 수 객 실 숙박(1실) 1박 140,000원

※ 일반 프로그램 이용료이며, 그 밖에 무료 또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



대  상 감면율

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50%

2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그 자녀 50%

3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- 동반 1인까지 50% 감면 50%

4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50%

5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50%

6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%

7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0%

8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50%

9.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족 50%

10. 65세 이상 어르신 
 - 수영장 제외 50%

11. 어울림플라자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빛 등 생활공해, 사생활 제한 등의 불편이 
발생하는 곳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0%

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,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


